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2. 7.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1호 100만원

1의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1호의2

15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2호 150만원

3. 법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3호 200만원

3의2. 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2

300만원

3의3. 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3

300만원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제1호 50만원

5.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4호

가.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50만원

나.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100만원

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6.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

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

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5호 300만원

7.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법 제78조제1항제6호 150만원



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7호 150만원

9.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8호 300만원

10.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항제2호 50만원

1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9호 150만원


